
[시행 2019. 2. 15.] [법률 제15750호, 2018. 8. 14., 일부개정] 

제37조(활동의 자유) ②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(후보자가 되고자 

하는 자를 포함한다)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

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ㆍ시설물ㆍ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

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(호별방문을 제외한다)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

로 보장되어야 한다.

정당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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